
서울특별시항일독립운동유적발굴및보존에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495호

○ 발 의 자 : 홍승룡 의원(찬성자 15명)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

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항일독립운동유적발굴및보존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 제4조)

다. 항일독립운동유적발굴및보존자문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 제5조)

라. 항일독립운동유적발굴및보존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 제6조)

마.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위

탁과예산지원범위에대하여규정함(안 제7조 및 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이나 보존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

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제정조례안은 당초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

례안」으로 발의(2020.1.31.)되었으나,

제정안 내용 중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복지정책실에서 안국역 독

립후손 기록 전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독립운동 관련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고,

‘유적 보존 및 홍보’와 관련하여 문화본부에서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표지물 설치·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1월에 발의한 조례를 철회하

고 두 개의 조례로 각각 분리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서울특

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20.4.8.)



되고 우리 상임위에는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20.5.29.)되었음.

○ 동 제정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은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으로 유적의 지정

등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까지 유적으로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국가사무로서 자치사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문화재와 현충시설의 범위에 대해

서도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각 상위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모

두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조례제정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

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

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
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 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

진하거나 위탁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
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
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
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

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

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2. 시ㆍ도등록문화재: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

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4조는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

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층위가 두터운 도시

이나 일제강점기, 전쟁, 급격한 개발 등으로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이

심각하며,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보호에 치중하고 도시계획 차원에

서 관리되지 못해 2천년 왕도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

의 가치를 시민 및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제7조1)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

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조2)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두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내에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역사도시서

울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문화재위원회), 「서울

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시사편찬위원회)에 따라 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3)

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자문 기능

을 안 제4조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삭제하여 기존 위원

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다.



< 수 정 안 >

○ 안 제6조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항일독립운동 관련 주제

로 서적 발간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해 독립운동 역사현장과 사건을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항일독

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

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

--------------------------

---- 수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

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

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 ∼4. (생 략)

③ (생 략)

<삭 제>



소개하고 독립운동가 등 인물을 조명함으로써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

하고 있으며,

<항일독립운동관련 자료 및 전시 현황>

-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서울시지정문화재는 6건, 국가지정문화재

는 18건으로(참고 1) 서울시는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보수·활용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2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연

번
부서명

자료 및

전시명
내용 비고

1

서울역사

편찬원

서울 독립운동

의 역사현장

대한제국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 항일독

립운동의 역사현장을 소재지와 관련 사건 소개
’18.8.31.

2

서울역사총서

제7권

(서울항일독립

운동사)

한말일제의침략과국권수호운동으로부터일제치하독립운동

의전개와의열투쟁의양상을시기별로다루고, 교육·경제·사회·

문화예술·종교분야의독립운동이담겨있음

’09.2.28.

3
1919년 3월1일

그날을 걷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서울역사 답사기 ’19.12.20.

4

서울역사

박물관

열도속의아리랑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시작된 재일동포들의 도

항, 생활자료, 민족교육, 차별에 대한 저항, 사회각계

의 활약상 등을 전시

’12.8.10.

∼10.7.

5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 민국의 길, 자유의 길

광복 72주년을 맞아 서울의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화

영 6형제의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전시

’17.8.4.∼

10.15

6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소개

’19.3.1.∼

6.9.



<문화재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 또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역사편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1억 4천5백만원)’을 적

극 활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유적과 관련하여 서울시

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한 바, 건물이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 사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

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석을 설치하는 등 ‘독립선언문 배부

터’ 외 역사문화유적지 60건(참고 2)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기 보다는 역사문화재과와

서울역사편찬원 등 실국에서 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연번 사업명 예산

합계 24,077,117천원

1 문화재 긴급보수 155,500천원

2 시지정문화재 보수 4,250,000천원

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030,170천원

4 문화재 정기조사 280,000천원

5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65,000천원

6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152,367천원

7 딜쿠샤 복원 및 활용 144,080천원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을 관계법령으로 발의되었으며, 「국

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

신을 선양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희생·공헌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등을 위하

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훈선양 사업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시

설’을 현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

물에 대해 문화재인지 현충시설인지에 따라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천년 왕도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서울이 가진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항일독

립운동과 관련하여 이미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타 자치단체

에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참고 3)되어 있고,

동 제정안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내용과 형식에 큰 흠

결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본부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 뿐 아니라 서울시 소재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건물 등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등록) 및 표석·안내판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을

추진할 수 있고,

항일독립운동과관련하여현재「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역

사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각각의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

고 있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

당한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중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

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하여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1. 서울시지정문화재 현황                   

연

번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유형문화재 1호 장충단비 중구 장충동2가 197
2 유형문화재 2호 봉황각 강북구 우이동 254
3 유형문화재 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 종로구 경운동 88
4 유형문화재 73호 탑골공원 팔각정 종로구 종로2가 38-1
5 유형문화재 130호 승동교회 종로구 인사동 137
6 기념물 10호 보신각 터 종로구 관철동 13-21

 2.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연

번

문화재 

종류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사적 32호 서울 독립문 서대문구 현저동 941 등

2 사적 256호 서울 정동교회 중구 정동 34-3

3 사적 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대문구 현저동 101

4 사적 330호 서울 효창공원 용산구 효창동 255,256 등

5 사적 354호 서울 탑골공원 종로구 종로2가 38-1 등

6 사적 465호 서울 경교장 종로구 평동 108-1

7 사적 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성북구 성북동 222-1 외 등

8 등록문화재 514호 서울 이준 묘소 강북구 수유동 산127-1

9 등록문화재 515호 서울 손병희 묘소 강북구 우이동 산28-1

10 등록문화재 516호 서울 이시영 묘소 강북구 수유동 산127-1

11 등록문화재 517호 서울 안창호 묘소 강남구 신사동 649-9

12 등록문화재 518호 서울 김창숙 묘소 강북구 수유동 산127-4

13 등록문화재 520호 서울 신익희 묘소 강북구 수유동 산127-1,산74-3

14 등록문화재 530호 서울 여운형 묘소 강북구 우이동 106-1

15 등록문화재 687호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딜쿠샤) 종로구 사직로2길 17

16 등록문화재 691-5호 망우 독립유공자-서광조 묘소 중랑구 면목동 산1-2 선천암

17 등록문화재 691-6호 망우 독립유공자-서동일 묘소 중랑구 망우동 산57-3

18 등록문화재 691-7호 망우 독립유공자-오재영 묘소 중랑구 망우동 산57-3



<참고2. 항일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유적지 표석 현황>

연
번 표      석        명 주   소 시기

1
대한천일은행본점  터
大韓天一銀行本店址
DaehanCheonilBankSite

종로구 청계천로 57(관철동  43-11) 대한제국기

2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 
OriginalsiteoftheKoreaDailyNewspaperBuil
dingSite

종로구  수송동 80-7 대한제국기

3
조선일보  창간 사옥 터
朝鮮日報創刊社屋址
SiteofOfficeofChosunIlbo(Newspaper)

종로구  청계천로 57(관철동 43-11) 일제강점기

4
황성신문  터皇城新聞址
SiteoftheOfficeofHwangseongSinmun(Ne
wspaper)                         

종로구  청계천로41(서린동33) 대한제국기

5 6·10  독립만세운동 선창 터
獨立萬歲運動先唱址 종로구  돈화문로 27(묘동204-1) 일제강점기

6 독립선언문  배부 터(獨立宣言文配付址)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88) 일제강점기

7 3·1독립운동기념터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110) 일제강점기

8 3․1독립운동기념터 중구  통일로 21(봉래동2가 123) 일제강점기

9 부민관  폭파 의거 터府民館爆破義擧址
SiteofBumingwanBombAttack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 1가 60-1) 일제강점기

10 독립관  터獨立館址
SiteofKoreaIndependenceClubHouse 서대문구  영천동 268-5 대한제국기

11 3․1독립운동기념터;  세브란스병원
獨立運動紀念址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84-11) 일제강점기

12 육군무관학교  터陸軍武官學校址
SiteofMilitaryAcademy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신문로1가238) 대한제국기

13 신흥대학  터新興大學址 종로구  수송동 80-7(수송공원내) 일제강점기

14 신간회(新幹會)본부  터 Original site of 
the Singan Society Heagquarters 종로구  종로104(종로2가 55-1) 일제강점기

15 조선건국동맹  터朝鮮建國同盟址
SiteofTheKoreanIndendenceAlliance 종로구  삼일대로461(경운동 89-4) 일제강점기

16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터 
OriginalsiteoftheJoseonLangusgeSociety 종로구  율곡로3길 74-15(화동130-1) 일제강점기

17 김상옥  의거 터金相玉義擧址
SiteofKimSangohk’sPatrioticDeed 종로구  종로65 (종로 2가 8-4) 일제강점기

18 보성사  터 종로구  수송동 80-7 일제강점기

19 3․1독립운동기념터;  보신각앞 
(獨立運動紀念址)(普信閣) 종로구  종로 54(관철동 45-5) 일제강점기

20 3․1운동  유적지 : 유심사 터
 (三․一運動 遺跡地) (惟心社址) 종로구  계동길92-3 (계동 43) 일제강점기

21 3․1독립운동기념터;종로YMCA
(獨立運動紀念址) 종로구  종로 69 (종로2가 9) 일제강점기

22 송학선  의사 의거 터宋學先義士義擧址 종로구  와룡동 5-6 일제강점기

23  “한성정부” 유적지“漢城政府”遺跡地 종로구  사직로 121(내자동 61-1) 일제강점기

24
기당  현상윤선생 집터
幾堂玄相允先生家址
FormerSiteofHyeonSangyun'sHouse

종로구  북촌로 98(가회동 1-35) 일제강점기

25 김가진  집터金嘉鎭家址
SiteofKimKajin’sHouse 종로구  자하문로19-1(체부동 37-1) 일제강점기

26 여운형  집터呂運亨家址
Siteof  Yu Un-Hyeong's House 종로구  창덕궁1가길 7(계동 140-10) 일제강점기

27 용성스님  거주터龍城居住址 종로구  율곡로10길 87(봉익동 3) 일제강점기

28 이동녕  주석 집터李東寧主席家址 종로구  종로 157(훈정동 1-2) 일제강점기

29 이상재  집터李商在家址
SiteofYiSangjae'sHouse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일제강점기



30 지청천  장군 집터池靑天將軍家址 종로구  삼청로 124-1(삼청동 37) 일제강점기

31 독립운동  기념터
(3.1獨立運動紀念址):승동교회 종로구  인사동길7-1(인사동 137) 일제강점기

32 이재명의사  의거 터李在明義士義擧址 중구  명동길 80(명동2가 1-19) 대한제국기
33 나석주  의사 의거 기념터羅錫疇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181) 일제강점기

34 김익상  의사 의거 터金益相義士義擧址 중구  소파로 126(예장동 8-145) 일제강점기

35 장충단  터奬忠壇址 중구  동호로 257-10(장충동2가 197) 대한제국기

36 3.1독립운동기념터;마포전차  종점
(獨立運動記念地) 마포구  마포대로 20(마포동 140) 일제강점기

37 동아일보  창간사옥 터東亞日報創刊社屋址
 Donga Ilbo Building Site 종로구  화동 138-26 일제강점기

38 최시형  순교 터崔時亨殉敎址 종로구  돈화문로 26(묘동 59-8, 56) 대한제국기
39 진단학회  창립터震檀學會創立址 종로구  가회동 218 일제강점기

40 취운정  터翠雲亭址
SiteofChwiunjeongPavillion 종로구  북촌로112 (삼청동 25-23) 조선후기

41 3․1독립운동기념터;  중앙학림 
(獨立運動紀念址) (中央學林)

종로구  성균관로17길 22(명륜동 1가 
2-12) 일제강점기

42 3․1운동  유적지 : 상춘원 터  
(三․一運動 遺跡地 : 常春園址) 종로구  종로 371(숭인동 72-13) 일제강점기

43 노백린  집터盧伯麟家址
SiteofRohBaekrin’sHouse 종로구  창덕궁길 164(계동 1) 일제강점기

44 김창숙(金昌淑)  선생 집터
OriginalsiteofKimChang-Sook'sHouse

종로구  창경궁로27길 66-8(명륜동3가 
86-1) 일제강점기

45 손병희  선생 집터孫秉熙先生家址
HouseofSonByeonghui 종로구  북촌로 41(가회동 170-3) 일제강점기

46 송진우  집터宋鎭禹 종로구  창덕궁길 117(원서동 74-1) 일제강점기

47 어니스트  베델 집터裵說家址
Siteof  Ernest Thomas Bethell’s   House 종로구  홍파동 2-2 조선후기

48 김경천  집터金擎天 종로구  사직로8길 4(사직동 9-1) 일제강점기

49 사동궁  터寺洞宮址
SiteofSadonggungHouse

종로구  인사동길11길 19(견지동 
85-18) 대한제국기

50 이준  집터李儁家址
SiteofYiJun’sHouse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 148) 대한제국기

51 독립신문사 터獨立新聞社              중구 덕수궁로 61  (서소문동 37) 대한제국기

52 이충순  자결터 李忠純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7) 대한제국기

53 정미의병  발원터丁未義兵發源地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120-23) 대한제국기

54 시위병영  터侍衛兵營址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58-9) 대한제국기

55 심훈  생가 터沈薰生家址
ShimHun'sBirthplace 동작구  흑석로13길 3(흑석동 186) 일제강점기

56 한성도서주식회사  터漢城圖書株式會社址
SiteofHanseongPublishingCompany 종로구  우정국로 65(견지동 30) 일제강점기

57 서북학회  터西北學會址
FormorSiteofSeobukhakhoe(Academy) 종로구  삼일대로 443(경운동 47-17) 대한제국기

58 민영환  집터閔泳煥 종로구  우정국로 57(견지동 38-2) 대한제국기

59 조선광문회  터朝鮮光文會址
 Former Site of   Joseongwangmunhoe(Society)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1) 일제강점기

60

이회영,이시영  6형제 집터
李會榮,李始榮6兄弟家址
SiteofIndependenceactivistsYiHoeyeong,Yi
Siyeongandbrother'sHouse

중구  명동11길 20(명동1가1-1) 일제강점기



<참고3. 항일독립운동 관련 타·시도 조례 현황>

연번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2016.5.17.

2 충청북도 충청북도 독립운동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2019.3.29.

3 전라남도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17.12.18.


